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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UN과 금융기관간 Public Private Partnership

- 전세계 330여 개 은행, 보험, 투자기관 참여

- 지속가능금융 원칙, 이니셔티브, 도구·사례 개발, 역량강화 등

 국내 활동 현황

- 회원사: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DGB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신한생명

- 지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MOU: 국회예산정책처

UNEP FI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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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금융기관 총/운용자산(’19)

6,347.2조원+α

10대 금융지주
총자산 2,629조원

보험회사
총자산 1,238.9조원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1,136.5조원

상호금융조합
총자산 546.1조원

4대연기금
총자산 1,044.5조원

부동산신탁회사
총자산 230.6조원

퇴직연금
총자산 546.1조원

저축은행
총자산 77.1조원명목 GDP (’19)

1,919.4조원

정부예산(‘20)

215.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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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inance
(for Green New Deal)

Bottom-up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금융

Top-down
지속가능금융의 제도화

OpportunityRisk

Today’s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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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Bottom-up

Sustainable Finance
(for Green New Deal)

Bottom-up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금융

Top-down
지속가능금융의 제도화

OpportunityRisk

 지속가능금융 정책 수립

 SDGs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 (Green Taxonomy)

 ESG 리스크 관리

 자발적 지속가능금융 원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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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금융 정책

Goldman Sachs
Environmental Policy

JPMorgan Chase & Co.
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투자 기회는
적극적으로 찾고,

환경사회 리스크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1.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 리스크관리 접근법

 멤버십 및 의지

 환경사회 리스크
방침의 범위

 금융거래 금지 분야

 금융거래의 검토

 환경사회 검토

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감 업종 및 활동

 검토 단계

 포트폴리오 검토

2. 기후변화

 기후방침 관련 관점

 기후관련 사업기회

 금융거래 및
포트폴리오 검토와
기후변화

 기후자산위험(Carbon 
Asset Risk)의 리더십

 정보공개와
인게이지먼트

3. 산림과 생물다양성

 산림 관련 금융거래와
추가 검토

 산림관련 금융거래 금지

 자연 분야 투자 기회

4. 인권

 토착민

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5. 운영 자원 관리

 글로벌 에너지 및
지구온난화가스 감축

 종이 구매

 물 및 폐기물 관리

 직원 인게이지먼트

6. 실행, 인게이지먼트, 보고

 자원, 교육훈련 및 실행

 인게이지먼트

 보고 및 검토

7. 거버넌스 구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환경, 사회, 기후변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고 있으며, 
크게는 리스크 관리, 투자 확대의 두 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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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

저탄소 회복탄력성 있는 경제 사회를 위해 2030년까지 $93 trillion의 투자가 필요하며,
금융기관들은 녹색채권 발행, 여신·투자 확대, PPP, IPO 등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HSBC - Financing the Green Economy

Source: http://www.hsbc.com/tag/green-finance

HSBC는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 전세계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대응하는

녹색금융 확대중

①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글로벌 투자는 $93 trillion

② HSBC는 풍력, 태양광,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시설 관련 €500 million 

규모의 녹색 채권 발행

③ 폴란드 정부를 위해 €750 million 

규모의 녹색 프로젝트 자금조성 지원

④ 멕시코시티의 저탄소공항 건설을

위해 $2 billion 자금조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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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

CitiGroup은 $100 Billion Environmental Finance Goal (2014-2024)을 세우고 환경분야 투자 및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그 성과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CitiGroup - $100 Billion Environmental Finance Goals 

Source: https://www.citigroup.com/citi/sustainability/100billion.htm

CitiGroup은 2014년부터

10년간 다음의 환경분야에

$100 Billion의 환경금융을

하기로 선언

① 재생에너지

② 에너지효율

③ 지속가능 수송

④ 물의 질 및 보전

⑤ 클린 테크

⑥ 그린 빌딩

https://www.citigroup.com/citi/sustainability/100bill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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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

녹색채권은 MDBs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금융기관, 기업, 지자체, 정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이를 ‘생태적 문명화(중국판 그린뉴딜)’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녹색채권 – 100% 녹색 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

https://expertinvestoreurope.com/asean-green-debt-issuance-hit-8-1bn-in-2019/

• 2018년 ($171bn) 대비

2019년 ($259bn)으로

대폭 성장

• 2/3의 자금이 건물과

에너지 부문에 투자됨

• 아세안국가에서도 급성장

- 2019년 말 현재 발행규모:

$13.4bn

- 전세계 비중은

2018년(1%)에서

2019년(3%)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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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reen Taxonomy – 녹색투자의 범위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 금융안정국은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와 녹색평가
기준을 법제화하기 시작했으며, ISO 및 전세계가 각국에 맞는 Taxonomy를 개발하기 시작함

EU Green Taxonomy –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및 녹색평가기준

녹색
경제활동

기준

녹색
평가기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생태계, 해양
환경 보호

순환자원

환경 오염
예방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10개 대분류 – 100여개 소분류)

 산림 (5개)

 농업 (3개)

 제조업 (9개)

 에너지 (25개)

 물,하수,폐수,토양복원 (12개)

 수송 및 물류 (14개)

 정보 통신 (4개)

 건설 및 부동산 (4개)

 금융 보험 활동 (2개)

 전문, 과학, 기술 활동 (1개)

세이프
가드

(노동조건, 
원주민, 

문화재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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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U Taxonomy – 실물경제의 녹색화 (그린뉴딜)

EU는 2030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75~290 billion의 투자가 필요하며, 
EU Taxonomy를 통해 모든 경제활동을 녹색과 비녹색으로 나누어 실물경제의 녹색화 유도

EU Taxonomy – Green vs. Non-green vs. Brown

https://ec.europa.eu/info/sites/info/
files/business_economy_euro/bankin
g_and_finance/documents/200108-
financing-sustainable-growth-
factsheet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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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G 리스크 관리

선진 금융기관들은 여신,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 M&A, 채권발행, 언더라이팅 등 모든 금융 활동
과정에서 ESG 리스크를 고려하는 정책과 조직,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음

신한금융그룹 -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및 심사절차서)

Source:  
http://www.shinhangroup.com/kr/common/download/commonDownload.jsp?actionValue=PDF&pathKey=GRI&fileName=2017_esgRis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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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FC Exclusion List

IFC는 Exclusion List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IFC Exclusion List

Source: http://www.ifc.org/exclusionlist

 호스트 국가 법규 위반 또는 국제협약·조약 위반 관련 어떠한 제품 또는 행위 관련 생산이나 교역
(의약품, 농약/제초제, PCB류의 오존층 파괴물질, CITES협약상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 등)

 무기 및 군수품의 생산 또는 교역 (프로젝트 스폰서의 전체 사업중 일부만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X)

 술 음료 관련 생산 또는 교역
(맥주와 와인 제외. 프로젝트 스폰서의 전체 사업중 일부만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X)

 담배 생산 또는 교역 (프로젝트 스폰서의 전체 사업중 일부만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X)

 도박, 카지노 및 유관 기업 (프로젝트 스폰서의 전체 사업중 일부만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X)

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교역 (의료장비, 품질관리·측정장비 등의 구매시 본 규정 적용 X)

 비결합 석면 섬유의 생산 또는 교역 (석면 함유량이 20% 미만인 결합 석면시멘트 판의 구매 및 사용에는 본 규정 적용 X)

 바다에서 2.5km 이상 길이의 그물을 사용하는 표류어업

 강제노동, 위험한 아동노동 등 유해하고 착취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 및 활동

 원시 열대우림 사용 관련 상업적 벌채

 지속가능산림관리 외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교역

 휘발유, 케로신 등 석유화학 제품 등 상당한 규모의 위해화학물질 또는 상업 규모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관련
제조 또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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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llective action: 자발적 지속가능금융 원칙의 제정

선진 금융기관들은 UNEP FI를 중심으로 투자, 보험, 은행 부문의 3가지 지속가능금융 원칙을
제정하며 자발적인 지속가능금융을 독려하고 있음 (책임은행원칙은 9/22 UN총회에서 공식 런칭)

책임투자원칙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①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ESG에 대한 이슈들을
통합시킨다.

②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있어
ESG에 대한 이슈를 통합시킨다.

③ 투자대상기업에 ESG에 대한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④ 투자산업 내 책임투자원칙들의
수용 및 실행을 증진시킨다.

⑤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⑥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관한
각자의 활동과 진전상황을 각각
보고한다.

지속가능보험원칙 (PSI)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① 보험 비즈니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ESG에 대한
이슈들을 통합시킨다.

②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ESG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솔루션을 개발한다.

③ 정부, 감독기관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ESG 이슈 관련
활동을 촉진한다.

④ 위의 원칙의 실행과 관련한
진척사항을 정기적으로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책임은행원칙 (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① 비즈니스 전략을 SDGs, 파리기후협정
및 관련 국가·지역 프레임워크와 같은
개인 니즈와 사회 목표에 따라
일치시키고 기여한다.

② 경영활동, 상품서비스가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킨다.

③ 거래상대방과 고객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유 번영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④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진취적이고 책임
있게 대화하고 협력한다.

⑤ 중요한 영향과 관련된 공개적 목표를
공개함으로써 효과적 거버넌스와
책임은행 문화를 통해 이 원칙을
실행한다.

⑥ 독자, 협력적으로 이 원칙의 실행을
주기적 검토하며 사회 목표에 대한
우리의 긍정·부정적 기여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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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의미

Transition Risks: - 13.16% 

2℃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 강화시 기존 경제 활동이 축소됨

Physical Risks:  - $1.2 trillion (한국GDP -

11.68%)

2℃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늦어지면 경제 활동의 위험이 증가함

Green Revenue:  x 6 times

1.5℃ 시나리오하에서 녹색 매출은 3℃ 보다 6배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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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inance
(for Green New Deal)

Bottom-up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금융

Top-down
지속가능금융의 제도화

OpportunityRisk

PART 2. Top-down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

 금융안정위원회와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 EU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녹색금융 네트워크, NG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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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다음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제3장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중

‘제3절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BASEL II. 510항
“MUST appropriately monitor the risk of environmental liability arising in respect of the collateral, 

such as the presence of toxic material on a property”

우리나라토양오염 현황
- 환경부의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65개소, 대책기준 초과지점 43개소 발견

- 서울시 ‘15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329개 샘플링 조사지역중 16개 지역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시 토양오염 복원 의무 발생 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대한 세금 등

선순위 발생이 가능한 경우와 (      )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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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과 환경 리스크, 논의의 방향

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문가들은 BASEL의 Pillar 1(신용·운영리스크상 환경리스크 관리) 이외에도
Pillar 2(내부자본적절성평가, 감독평가), Pillar 3(정보공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UNEP FI & University of Cambridge –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Banking Reform

Sourc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Banking Reform: Are Environmental Risks Missing in Basel III?, 2014, UNEP FI,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of 
University of Cambridge

<Pillar 3> 향후 체계적 환경리스크의
노출과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공개를
추가 또는 강화된 정보공개 요건의 한
부분 형성

<Pillar 2> 향후 ICAAP와 SREP에서 체계적 환경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리스크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
* 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 SREP: Supervisory Review Evalu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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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성 이슈

Bank of England의 Mark Carney 총재는 기후변화가 사회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은행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감독기관들의 역할을 주장하기 시작함

Bank of England – 금융기관, 중앙은행, 감독기관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Source: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603,, 2016, Let’s talk about the weathe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central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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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속가능금융의 전도사, Mark Carney

Mark Carney 총재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역임중 BIS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장, FSB 총재, 
Bank of England 총재를 역임하며 금융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리스크 관리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함

 Governor of the Bank of England, 2012-now

 Board Member of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Chairman of the Basel-based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1-2018

 Chairman of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2010-2012

 Governor of the Bank of Canada, 2008-?

 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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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 (Co-chair: Bank of England, 중국인민은행)

2016년 2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G20 녹색금융 스터디그룹(현재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을 발족시켰으며, 이를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수립중임

Source: http://www.unep.org/newscentre/g20-
financial-leaders-commit-exploring-green-
finance-options

지속가능금융 국가 로드맵 개발

EU,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콜롬비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남아공, 케냐, 몽골 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지속가능금융스터디그룹 발족 (2016)

UNEP Inquiry
국가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개발

G7은
‘지속가능금융 허브’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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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의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G20의 요청에 따라 2017년 6월 FSB TCFD는 금융기관이 보다 나은 기후변화 정보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비금융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요구함

FSB의 TCFD –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기업·포트폴리오 단위의 재무 리스크 분석 및 공시 요구

Source: Financial Stability Board,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June 2017



23

[참고] UNEP FI의 TCFD 파일럿 프로젝트

2017~2018년 UNEP FI와 16개 선진은행들은 TCFD의 은행 여신 프로세스에 통합 모델을
만들었으며, 현재 은행, 보험, 투자기관의 TCFD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중

UNEP FI의 TCFD 파일럿 – 은행 여신절차에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업종·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 통합

Source: UNEP Finance Initiative, Expending Our Horizons: Assessing credit risk and opportunity in a changing climate: 
Outputs of a working group of 16 banks piloting the TCFD Recommendations – Part I: Transition-related risks & 

opportunities,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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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법·제도 패키지)

EC 금융안정국은 2018년부터 지속가능금융 관련 투자촉진, 리스크 관리, 투명·장기적 문화 촉진의
3대 목표를 위한 10가지 법·제도 패키지를 도입중임

EU 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 3대목표를 위한 10가지 법·제도 패키지

Source: European Commission,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2018

① 지속가능투자 분류체계 구축

② 녹색금융상품을 위한 표준 및
라벨 제도도입

③ 지속가능 인프라 사업 투자 촉진

④ 투자자문 제공시 지속가능성 통합

⑤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지수 개발

⑥ 신용평가, ESG 리서치에
지속가능성 통합

⑦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무 명확화

⑧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은행·보험
관련 금융감독 (EU의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and 
Directive내 은행의 자기자본요건
개선 검토)

⑨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강화 및
IFRS 표준 연계 검토

⑩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금융기관
거버넌스 촉진



25

NGFS (Network of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는 2017년말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 주도로 설립됐으며, 기후 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금융안정성,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권고안과 가이드를 발표

NGFS 6대 권고안 – 기후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금융감독, 투자포트폴리오, 정보공시체제에 반영할 것

2019년 6대 권고안

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 및 세부 금융감독에 반영

②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

③ 정보격차 좁히기

④ 인식과 지적역량 구축 및 기술지원과
지식공유 장려

⑤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후와
환경 관련 정보공시체제 구축

⑥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지원

• 목표: 기후환경 리스크 메인스트림화

• 방식: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 건전성 감독에 포함, 정보공시 요구 등

• 참여기관: 

• 66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한국은행 포함)

• IMF,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2개 옵서버

2020년 5대 권고안 (+1)

① 감독기관은 기후환경 리스크가 자국 경제 및 금융섹터에 어떻게
전이되고, 금융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파악

② 기후환경 리스크 적정 대응을 위해 명확한 전략과 내부 조직을
마련하고 적정한 자원을 배정

③ 금융회사의 기후환경 리스크 노출도와 예상 피해 분석

④ 기후환경 리스크와 관련 감독기관의 기대사항을 설정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조를 금융회사들이 투명하게
이해하게 하기

⑤ 다양한 규제 툴을 활용해 금융회사들의 기후환경 리스크를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 Pillar 1, 2 자본 요건 기준에 기후환경 리스크 반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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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GFS의 6대 권고안

○ 권고안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 및

세부 금융감독에 반영 (‘Integrating climate-related risks into 

financial stability monitoring and micro-supervision’)

- 금융시스템의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평가

• 물리적 리스크 및 전환 리스크 채널을 mapping 후, 금융제도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요 지표를 채택

• 세계 각국의 미래 상황을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시나리오 (data-

based scenario)를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후리스크

분석

• 기후변화의 물리적 및 전환 영향이 거시경제 예측 및 재정적

안정성 모니터링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고려

- 기후 관련 리스크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건전성 감독에 반영

• 금융회사에서 기후 관련 위험이 이사회 단위에서 이해되고

논의되며, 리스크 관리 및 투자결정에서 고려되고, 회사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여

• 금융회사가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한 식별, 분석, 관리 및

공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여

• 향후 금융회사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감독 지침 수립

○ 권고안 2.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

(‘Integrating sustainability factors into own-portfolio 

management’)

-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운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중앙은행의

자금, 연기금 및 준비금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권장함

-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를 넘어 통화정책에도 기후 리스크를 포함한

ESG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 권고안 3. 정보격차 좁히기 (‘Bridging the data gaps’)

- 공공기관은 기후리스크평가(Climate Risk Assessment)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오픈소스로 제공할 것을 권장

- 현존하는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공동워킹그룹

결성 권장

○ 권고안 4. 인식과 지적역량 구축 및 기술지원과 지식공유 장려

(‘Building awareness and intellectual capacity and encouraging 

technical assistance and knowledge sharing’)

- NGFS는 중앙은행,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를 설명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향상시키기를 권장

- 개발도상국의 인식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

○ 권고안 5.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후와 환경 관련

정보공시체제 구축 (‘Achieving robust and internationally 

consistent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disclosure’)

- NGFS 구성원들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대한 지지를 공동으로 이행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채권의 정보를 TCFD 권고안에 따라 공개할 것 권장

○ 권고안 6.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지원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economic 

activities’)

- 정책입안자는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녹색경제) 

분류법을 개발해 경제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경제활동과 기후환경리스크에 노출된 경제활동의

분류 권장

- 분류법은 금융기관의 기후환경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자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저탄소경제 투자를 위한 자본동원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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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FS –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환경 리스크관리 가이드

NGFS는 2020년 5월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환경 리스크관리 가이드를 발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선 감독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함

NGFS, Guide for Supervisors: Integrating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into prudential supervision, May 2020

• 감독기관의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역량 마련을 위해

이사회의 참여, 기후환경 리스크 관련 전략 수립, 

효과적인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전담조직, 조직 내부 네트워크, 거점(hub and spokes) 

방식 등 구체적 조직형태와 사례 제시

• 각 감독기관은 (1) 지배구조, (2) 전략, (3) 리스크 관리, 

(4)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5) 정보 공개

관련 기대사항을 발굴하고 금융회사와 의사소통 필요

• 금융회사 임원레벨에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책임 부여

• 기후환경 리스크 대응 노력

(전략, 실행계획, 평가지표 마련 등)

• 금융회사 자체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리스크 노출도 분석

• 전환+물리적 리스크 통합적 분석

• Granularity: 국가, 기업, 시설, 공급망 레벨의 분석

• 다양한 방법론을 접목시켜 기후환경 리스크 전이 채널, 

영향 심화분석

2020년 5대 권고안 (+1)

① 감독기관은 기후환경 리스크가 자국 경제 및 금융섹터에
어떻게 전이되고, 금융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파악

② 기후환경 리스크 적정 대응을 위해 명확한 전략과 내부
조직을 마련하고 적정한 자원을 배정

③ 금융회사의 기후환경 리스크 노출도와 예상 피해 분석

④ 기후환경 리스크와 관련 감독기관의 기대사항을 설정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조를 금융회사들이
투명하게 이해하게 하기

⑤ 다양한 규제 툴을 활용해 금융회사들의 기후환경 리스크를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 규제 툴박스

- 은행감독핵심준칙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보험핵심준칙

(IAIS ICPs, Insurance Core principles)

https://www.ngfs.net/sites/default/files/medias/documents/ngfs_guide_for_super
viso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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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inance
for Green New Deal

Bottom-up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금융

Top-down
지속가능금융의 제도화

OpportunityRisk

PART 3. SF for Green 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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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및 그린뉴딜 국민채권 발행

민간의 그린뉴딜 사업투자 촉진 및 주요 인프라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가칭)’ 설립 필요 (부록3 참고)

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수

목적을 가진 그린뉴딜 투자금융 민관협력 체계 필요

• EU는 약1,350조원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 발표. 이 중 50%의 EU재원을

그린딜 사업 보증에 활용. 유럽투자은행(EIB)가 민간의 그린딜 투자 견인

• 한국(1.7조달러)과 EU(16.8조달러)의 GDP 규모 감안시 한국도 135조원

규모 이상의 민관협력 그린뉴딜 재원 확보 필요

 그린뉴딜 국민채권 발행 (연15조원X10년), 사업 개발·투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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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그린워싱 방지 및 투자 촉진 방안

그린뉴딜 사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적절한 사업유형 및 환경기준을 포함한

한국형 Green-taxonomy 개발 필요

 EU, 국제표준화기구 등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해 Taxonomy 도입

• 환경부는 산림, 농업, 산업, 에너지, 환경인프라, 건물, ICT 등을 포함한

K-Taxonomy 개발중

그린뉴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①배출권거래제 3기의 성공적 도입

(배출권가격 유지), ②기업·국민의 투자세액공제, ③보증재원 확충 필요

 (Pricing) 배출권거래제 3기(’21-’25)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로 배출권

가격이 유지되면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니즈 확대 등

 (Investment tax credits) 기업과 국민이 그린뉴딜 사업 투자시 일정기간

투자세액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예: 1인당 연700만원) (부록4 참조)

 (Guarantee) 승수효과가 높은 보증재원 확충 (예: 연2조원X5년)

• 5년간 10조원의 보증재원 제공시 6배인 60조원의 승수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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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미국의 주요 재생에너지 정책

정책 설명 비고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투자금액(CAPEX)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태양광, 소형풍력(100kW 미만)

등에 대해 10-22% (2022년까지)

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풍력 발전량 기준

kWh당 1-2센트 세액공제

(최초 10년간)

착공시점에 따라 공제액 상이

(2017년 1.9센트, 2018년 1.4센트, 

2019년 1센트, 2020년 1.5센트)

수정가속상각

(MACRS: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재생에너지 자산에 대해

상각기간 5년 적용

2023년 1월 1일전까지 투자금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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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뉴딜-녹색금융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

민관 협력체계를 공식화·강화하여 그린뉴딜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위한 녹색투자, 녹색금융 촉진

 5대금융그룹-정책은행-관계부처(기재부,금융위,환경부,산업부,국토부,복지부,

금감원등)간 그린뉴딜·녹색금융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녹색금융포럼 발족

 이외에도 보험사, 연기금,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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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준에 맞춘 녹색금융 제도화 및 선진화 촉진

최근 3~4년간 녹색금융이 국제결제은행(BI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금융안정위원회(FSB), 금융시스템녹색화네트워크(NGFS) 등에서 제도화되고

있어, 우리 금융이 국제표준을 준수하도록 지원 필요

 국제기준에 맞춘 녹색금융 모범규준·가이드·정책 개발

→정책은행에 선보급 →전금융권에 단계적 확대 적용 (부록5 참조)

• 내용: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기후변화의 재무영향 분석,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강화), 녹색투자(그린텍소노미 활용, 그린인프라 투자, 녹색채권 등), 

기후관련 재무정보공시 강화 등

 범부처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이행 (부록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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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임 대 웅

한국대표, UNEP Finance Initiative

Dae-Woong.LIM@UN.org

010 3211 0430

대표이사, ECO&PARTNERS 2°C
dwlim@eco-partners.co.kr

https://www.eco-partners.co.kr

감사합니다.


